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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국가의 제도변화: 
국가의 발전역할과 규제역할을 중심으로

이종찬*

1)   

이 논문은 발전국가 유형의 변화에 대해 발전국가의 지속 혹은 규제국가로의 변화라는 이

분법적인 논쟁을 넘어서서 기존의 발전국가 유형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변화하였는가에 초

점을 두고 발전국가의 제도변화를 분석하려고 한다. 특히 이 연구는 발전국가에 대한 이론

적 논쟁을 발전국가의 발전 역할 및 제도의 변화와, 규제 역할 및 제도의 변화라는 관점에

서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첫째, 국가의 발전역할만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기존의 지배

적인 발전역할과 발전제도가 어떻게 다양하게 바뀌고, 또한 규제자본주의 하에서 새로운 

규제역할과 규제제도가 등장하고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분석하지 

못하였다. 둘째, 국가의 규제역할만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새로운 규제자본주의 등장에 너

무 매몰되어서 국가의 발전역할 및 발전제도의 변화를 보지 못하고, 또한 정부의 시장개입

을 위한 기존 규제 역할과 제도를 변화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간파하지 못하였

다. 셋째, 후기 발전국가에서 기존 발전 역할과 제도가 다양하게 변화하였듯이, 새로운 규

제 역할과 제도가 미국과 같은 규제국가나 유럽의 복지국가에서의 규제 역할 및 제도와 구

체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간과하였다. 마지막으로 결국 후기 발전국가에서는 발전제도 및 

규제제도가 정부와 기업의 협력관계를 가져올 수 있고, 이는 국가의 발전역할과 규제역할

을 실현하는 메커니즘을 형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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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세계화시대에 공통적인 정책수렴화 현상이 발전국가, 복지국가, 그리고 규제국가

의 경제운영방식에서 다음과 같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이들은 정부가 시장

에 개입하기 위한 기존의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시키는 쪽으로 움직였다. 둘째, 이와 

동시에 이 국가들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강화하는 규제(재규제)를 증가시켜 왔다. 최근

에 학자들이 이러한 자본주의 제도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신자유주의 시대의 자본주

의를 ‘규제자본주의(regulatory capitalism)’라고 개념화하기 시작하였다.1)

규제자본주의는 국가유형별로 각 국가들은 ‘발전역할(developmental role),’ ‘복

지역할(welfare role),’ 그리고 ‘규제역할(regulatory role)’중에서 기존의 지배적인 

중심역할을 줄이거나 시장에 개입하고 간섭하는 기존의 정부규제를 줄이고 새로운 

(재)규제를 많이 만들어낸 결과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발전국가는 지배적인 역할인 

기존의 발전역할을 줄이거나 변형시키고, 재규제역할을 증가시켰다. 복지국가는 지배

적인 기존의 복지역할을 줄이거나 변형시키고, 재규제역할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규

제국가는 시장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지배적인 재규제역할을 극대화하는 규제제도를 

만들었다. 이는 각 국가에서 행정적, 정치적으로 독립적이고 법적 감시를 하는 규제기

관들을 설립하고, 각 국가를 재조직화하고 국가의 재규제역할을 중요시하고 부각시켰

다. 시장이 정부규제의2) 반대자로서가 아니라 규제메커니즘으로 등장하였다

(Minogue and Cario, 2006: 5; Braithwaite, 2008: viii, 8).

이로 인해서 최근에 국가유형에 대한 논쟁이 학계에서 일어났다. 이 논쟁들의 핵심

은 규제자본주의의 등장과 더불어서 기존의 복지국가 혹은 발전국가가 규제국가로 변

1) 기본적으로 규제자본주의는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해 새로운 규제(재규제)를 제정, 감시, 집행

하는 것을 의미한다(Levi-Faur, 2011: 4, 6). 기존 ‘규제(regulation)’의 개념은 주로 정부규

제를 의미하고, 정부가 시장에 간섭하기 위해 시장주체들의 경제행위를 제한하거나 지원하거

나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자유주의 경제이념의 등장에 따라 국내외 경제자유화를 가져온 

세계화는 국가들로 하여금 기존의 정부규제를 줄이거나 철폐하고, 새로운 규제역할을 담당하

고, 새로운 규제제도를 설립하게 만들었다. 새로운 규제는 재규제(reregulation)라고도 불리

며,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시장자율 규제제도(공식, 비공식 제도를 포함하는 규칙 및 절

차)를 주로 말한다. 새로운 규제제도는 이러한 시장제도와 규제기관을 포함한다. 어떠한 규제

제도가 마련되어지느냐는 ‘규제정치(regulatory politics)’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규제정치

는 어떤 형태의 행위자들이 규제결정에 참여하고, 이들이 규제결정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느냐를 의미한다(Balla, 2011: 71).  

2) 여기서 정부규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위한 규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제시하

고 제정하는 규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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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였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논쟁은 주로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복지국가로 유

지하거나 규제국가로 변화하고, 또한 발전국가로 유지하거나 규제국가로 변화하였다

는 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 논문은 이러한 국가유형에 대한 이분법적인 논쟁을 넘어

서서 기존의 발전국가 유형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변화하였는가에 초점을 두고 발전국

가의 제도변화(the institutional transformation of the developmental state)를 

분석하려고 한다. 특히 이 연구는 발전국가에 대한 이론적 논쟁을 발전국가의 발전 역

할 및 제도의 변화와, 규제 역할 및 제도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면

서, 후기 발전국가에서 이러한 국가역할 및 제도들이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었는가를 

살펴 볼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 논문은 문헌비평 연구를 기반으로 국가유형 이론의 

대안으로서 거버넌스유형 이론의 연구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Ⅱ. 발전국가 논쟁에 대한 검토: 쟁점과 한계

1. 기존 국가유형 개념의 한계

세계화 시대와 더불어서 등장한 규제자본주의는 각 국가유형에서 한편으로 국가역

할, 정책과 제도를 어느 정도 수렴화시켰지만 다른 한편으로 국가역할 및 제도의 차이

를 무너뜨릴 수 없었다. 다시 말해서 지배적인 국가역할이 무엇이냐를 따지는 것은 별

로 중요하지 않아졌지만, 전체적인 자본주의 제도의 다양성이 여전히 존재하였다. 자

본주의시장에서 국가와 시장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이는 어떤 제도적 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국가유형은 발전국가, 복지국가, 그리고 규제국가로 분류되어 

왔다. 특정한 국가유형은 정치경제분야에서 국가의 어떠한 역할이 시장에서 가장 지

배적이냐를 규정하는 것이다. 발전국가에서는 국가의 발전역할이, 복지국가에서는 국

가의 복지역할이, 그리고 규제국가에서는 국가의 규제역할이 각각 가장 중요한 역할

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 발전국가도 복지역할과 규제역할을, 복지국가도 

발전역할과 규제역할을, 그리고 규제국가도 발전역할과 복지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 특히 발전국가와 복지국가에서는 세계화 시대에 규제자본주의의 물결 속에서 국

가의 재규제역할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국가에 대한 유형

논쟁의 실질적인 유용성이 없어지고 있다.

또한 국가들의 지배적인 기존 국가역할을 중심으로 발전국가, 복지국가, 규제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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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국가유형을 설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국가역할의 변화를 주목하는 학자들은 다

시 이들 각 국가유형에서 새로운 국가역할의 등장을 보고 규제역할 대신에 ‘규제국가’

나 복지역할 대신에 ‘복지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왔다. 통상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분석하는 정책에 따라서 발전역할을 하는 국가를 발전국가, 복지역할을 하는 국가를 

복지국가, 규제역할을 하는 국가를 규제국가로 지배적인 국가역할에 따른 국가유형에 

관계없이 불러왔다. 예로, 레비포르(Levi-Faur, 2012c: 15)에 의한 규제국가 정의는 

다음과 같다: “규제국가는 (시장상황을) 지속적이고 직간접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규칙제정, 규칙감시, 규칙집행을 이행하고 확대해가는 국가이다.”

이러한 개념화에 따른 명칭은 국가역할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서 많은 혼란을 불러

올 수가 있다. 즉 이는 국가별 유형에 대한 자본주의 제도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다양

한 발전역할과 발전제도, 규제역할과 규제제도, 그리고 복지역할과 복지제도를 차별

화하지 못하는 위험을 안고 있다. 

2. 이분법적인 논쟁의 한계

기존 발전국가들은 국내외 경제자유화 속에서 자신들을 변화시켜 왔다. 이들 국가

들은 한편으로 국가의 발전역할 및 발전제도를 변화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 시장자유

화에 따른 공정한 경쟁을 위한 재규제를 만들어냄으로써 시장자유화에 적응하려고 노

력했다. 이러한 후기 발전국가(post-developmental state)의 역할과 유형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어 왔다. 

우선 많은 학자들은 신자유주의 환경 속에서 기존 발전국가들의 역할유지를 설명

하려 했다(Kim, 2005; Cherry, 2005; Lim, 2009; Suh, 2007; Lee and Han, 

2006). 이들 학자들은 지속적인 발전역할 관점에서 발전국가를 ‘개혁된 발전국가

(reformed developmental state)’로 규정하였다. 후기 발전국가를 기존 발전국가

의 변형된 형태라는 국가유형으로 보는 그룹은 다양한 발전국가의 형태를 염두에 두

고 발전국가의 제도변화를 설명하였다(Fine, Saraswati, and Tavasci, 2013; Kim, 

2012a; Kim, 2012b; Low, 2013; Chang, Fine, and Weiss, 2012). 이들은 주로 

정부와 기업의 협력적 관계를 가져오는 새로운 제도적 메커니즘을 드러내면서 발전국

가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예로, IT기술 개발에서는 한국의 발전국가가 새로운 제도적 

여건 속에서 변화된 발전역할을 통해 정부-기업의 협력관계를 형성시켰다는 것이다. 

소위 ‘발전 네트워크국가(developmental network state)’의 제도적 능력은 기업의 

특수이익에 의해 휘둘리지 않는 관료제도, 정부와 정보기술(IT)분야를 연결하는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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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비공식 네트워크(기술중심으로 형성된 포럼), 그리고 민간비지니스 분야 안에서의 

협력을 위한 조직화된 제도에 의해 형성되었다(Kim, 2012a: 141, 156-158).3) 그러

나 이들 학자들은 발전국가의 규제역할과 발전역할을, 또한 규제제도와 발전제도를 

구분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론들은 규제역할 및 규제제도보다 발전역할 및 발전제도

에 지나치게 초점을 두었다. 

이에 반해서, 다른 부류의 학자들은 발전국가의 변화된 유형을 국가의 규제역할 관

점에서 ‘규제국가’로 보았다. 후기 발전국가가 기존 발전국가의 형태를 탈피하여 규제

국가라는 국가유형으로 변했다고 보는 그룹은 국내외 시장자유화 속에서 증가하는 국

가의 새로운 규제역할에 주목하였다(Jayasuriya, 2001; Jayasuriya, 2005; Pirie, 

2005; Pirie, 2007). 이들은 중앙은행의 독립 그리고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규제기관의 설립, 독립 혹은 강화를 사례로 들면서 국가의 규제

역할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들 학자들은 국가의 발전역할보다 규제역할을 너무 강

조한 나머지 정부-기업의 협력적 관계를 이끌어내는 국가의 새로운 발전역할을 간과

하였다. 더욱이 이들 학자들은 발전국가의 다양한 변형된 형태뿐만 아니라 규제국가

의 다양한 변형된 유형을 간파하여 설명할 수 없었다. 

3. 국가의 발전역할과 규제역할의 공존

몇몇 학자들은 위와 같은 지배적인 국가역할에 대한 이분법적인 논쟁의 한계를 지

적하였다. 복지국가나 발전국가는 규제자본주의 시대에 그 나름 본연의 역할을 유지

하면서 새로운 국가의 재규제역할을 증가시켜 왔기 때문에, 이 국가들의 유형은 복지

역할과 규제역할의 공존, 발전역할과 규제역할의 공존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규제국가로서의 역할이 복지국가나 발전국가로서의 역할을 대신하지 않고, 

국가의 규제역할이 지배적인 복지역할이나 지배적인 발전역할과 함께 공존한다고 주

장하였다(Levi-Faur, 2011b: 668; Levi-Faur, 2012b: 23-26; 김인영, 2011; 이연

호 외, 2002). 더 나아가서 이 학자들은 복지역할과 규제역할, 그리고 발전역할과 규

제역할이 상호보완관계 속에 있다고 보았다. 즉 복지국가에서는 넓은 범위의 규제시

3) 발전네트워크 국가에 대한 설명은 IV-1에서 언급될 것이다. 김성영(Sung-Young Kim)은 

WIPI(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라는 무선인터넷 연결프로그램을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한국 국가의 발전역할을 분석하였다. 한국정부는 무선인터넷표준화포

럼(Korea Wireless Internet Standardization Forum)을 설립하여서 정부-기업 및 기업들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WIPI의 의무적인 사용을 실시하여 IT기술 도약을 이룩하였다

(Kim, 2012b: 29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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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이 복지시스템을 작동시키기 위해 필요하고, 정책집행 과정을 관리하였다

(Levi-Faur, 2012c: 30). 발전국가에서도 많은 규제제도가 국가의 발전역할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고, 이러한 과정을 도왔다고 주장하였다. 예로, 

공정한 금융시장 경쟁을 강화하는 금융자유화를 위한 규제역할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금융위기 시에 금융시장을 복원하기 위해 금융구조조정, 금융기관의 통폐합 및 퇴출, 

공적자금 투입 등으로 발전역할이 커졌다(이연호, 2002: 64).

이들은 복지국가에서 지배적인 국가역할이 더 이상 복지역할만이 아니고, 또한 발

전국가에서도 지배적인 국가역할이 더 이상 발전역할만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서 복지국가와 발전국가에서는 국가의 규제역할이 또 하나의 지배적인 국가역할

로 등장하였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발전국가의 경우에 세 가지 점에서 다음과 같

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발전국가에서 발전역할과 이를 위한 발전제도가 어떻

게 변화하여 왔는가를 설명하지 않았다. 둘째, 발전국가의 발전역할과 규제역할 사이

의 연계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이루어져 왔는가를 설명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발전

국가에서 규제역할이 과거와 다르게 어떻게 변하였고, 이러한 규제 역할 및 제도는 전

형적인 규제국가 유형에서의 규제 역할 및 제도와 어떻게 다른가를 분석하지 못했다.  

Ⅲ. 분석틀: 발전국가의 제도변화(the Institutional 

Transformation of Developmental States)

이 논문은  특정한 지배적인 국가역할에 따른 기존 국가유형이 갖고 있는 제도적 

배태성(institutional embeddedness)하에서 국가역할의 변화와, 더 나아가서 기존 

국가유형 사이에 동일한 국가역할의 각기 다른 제도화를 살펴볼 것이다. 제도의 “경

로의존은 앞서 일어난 사건은 나중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도적 배태성은 기존 제도에 순응하는 경우에 개인적인 혜택이 증가하여, 

행위주체들이 경로의존에 충실하게 되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결과로서 생성된다”

(이종찬, 2014: 168). 이와 같이 기존 발전국가, 복지국가, 규제국가들은 각각의 국가

유형 나름대로의 정책이념을4) 유지하면서 제도의 경로의존을 거쳐서 국가제도, 정책

네트워크, 그리고 시장제도로 이루어지는 발전 및 규제제도를 변화시켜왔다(그림 1 

4) 정책이념(policy ideas)은 정책결정자들이 정책을 결정할 때에 정책실시와 정책결과를 이어

주는 인과관계에 대해 공유하고 있는 신념체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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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그림 1> 국가유형에 따른 발전 및 규제 제도의 배태성

발전국가, 복지국가, 규제국가

경로의존(제도적 배태성)

다양한 발전 및 규제 
공식-비공식 제도:

국가제도, 정책네트워크, 시장제도

다양한 발전 및 규제 역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기존 발전국가 유형에서는 산업육성을 위한 국가주도 발전

역할과 이를 위한 공식-비공식 제도와, 산업 개입 및 조정을 위한 국가주도 규제역할

과 이를 위한 공식-비공식제도가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으며, 이는 발전국가에서 국

가역할에 따른 제도변화의 방향과 경로를 제한한다. 실제로 발전국가들은 기존의 발

전역할 및 발전제도뿐만 아니라 기존의 규제역할 및 규제제도도 변화시켜 왔다. 한국

의 경우에 국가경영자들은 새로운 발전역할의 일환으로서 제도변화를 실현하는 데에 

성공하였지만, 미국과 같은 ‘시장주도 규제역할 및 규제제도’를 설립하는 제도변화를 

이루지 못하였다. 한국과 같은 기존 발전국가들은 미국과 같은 기존 규제국가와 달리 

시장경쟁보다는 시장경쟁력을 앞세우는 규제역할을 수행하고 이에 맞는 규제제도를 

형성하게 되었다(그림 2 참조). 



164  ｢정부학연구｣ 제22권 제3호(2016)

<그림 2> 분석틀1: 발전국가의 제도변화

 1. 발전국가의 발전 역할 및 제도의 변화

 2. 발전국가의 규제 역할 및 제도의 변화

발전제도의 다양성

규제제도 변화의 한계:
규제제도의 다양성

비공식 제도(관행 및 관례)

이 글의 논지는 다음과 같다. 발전국가를 중심으로 한 국가유형 논쟁에 대한 문헌

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배적인 국가역할이 무엇이냐에 대한 논쟁은 전 세계적

인 민주화와 세계화 흐름 속에서 이론적이고 현실분석적인 유용성을 다음과 같은 관

점에서 많이 상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국가의 발전역할만을 강조하는 학자

들은 기존의 지배적인 발전역할과 발전제도가 어떻게 다양하게 바뀌고, 또한 규제자

본주의 하에서 새로운 규제역할과 규제제도가 등장하고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고 있다

는 것을 명확하게 분석하지 못하였다. 둘째, 국가의 규제역할만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새로운 규제자본주의 등장에 너무 매몰되어서 국가의 발전역할 및 발전제도의 변화를 

보지 못하고, 또한 정부의 시장개입을 위한 기존 규제 역할과 제도를 변화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간파하지 못하였다. 셋째, 이들은 후기 발전국가에서 기존 발전 

역할과 제도가 다양하게 변화하였듯이, 새로운 규제 역할과 제도가 미국과 같은 규제

국가나 유럽의 복지국가에서의 규제 역할 및 제도와 구체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간과

하였다. 마지막으로 결국 후기 발전국가에서는 공식-비공식 국가제도, 정책네트워크, 

그리고 시장제도를 포함하는 발전제도 및 규제제도가 정부와 기업의 협력관계를 가져

올 수 있고, 이는 국가의 변화된 발전역할과 규제역할을 실현하는 메커니즘을 형성하

였다(그림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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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분석틀 2: 후기 발전국가에서 발전역할 및 규제역할의 작동 메커니즘

공식-비공식 
국가제도:

정부부처 및 
규제기관

공식-비공식 
정책네트워크

공식-비공식 
시장제도

국가경영자의 이익과 
협상력

기업의 투자결정과 
협상력

정부-기업의
협력관계

후기 발전국가의
발전역할 및 

규제역할

다음 장에서는 위의 세 가지 핵심쟁점을 중심으로 기존 발전국가의 발전 역할 및 

제도와, 규제 역할 및 제도가 어떻게 변화하여 왔고, 이들의 제도적 연계는 어떻게 형

성되었고, 그리고 발전국가의 규제 역할 및 제도가 미국과 같은 규제국가의 규제 역할 

및 제도와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볼 것이다.

Ⅳ. 후기 발전국가(Post-Developmental States)에서 

국가 역할 및 제도의 변화

1. 발전 역할 및 제도의 변화

세계화 속에서 규제자본주의의 확산은 기존 발전국가의 역할을 변화시켜 왔다. 이

는 기존 발전국가의 유형에서 국가의 발전역할을 민주화와 시장자유화에 맞게 새롭게 

변신시켰다는 것이다. ‘후기 발전국가’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발전역할은 정부가 일방

적으로 산업화를 계획하고 지원해서 산업정책을 집행하는 과거의 국가주도 방식과 달

리,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관민협조 방식이라는 정책이념으로부터 나왔다. 또

한 새로운 발전제도는 이러한 새로운 발전역할에 맞는 정책 결정 및 집행을 위한 국가

제도, 정부와 기업 간의 정책네트워크, 그리고 시장제도로 형성되었다.5)

5) 김성영은 새로운 발전역할의 제도적, 정치적 기반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 장기적인 전략

적 목표설정; 산업육성을 위한 독립적인 추진기관; 정부와 기업의 협력적 관계를 위한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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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한편으로 후기 발전국가는 세계화에 따른 규제자본주의 하에서 기존 발

전국가 유형에서 지배적인 발전 역할 및 제도의 변화과정에 있는 국가유형을 말한

다.6) 기본적으로 과거의 발전국가의 발전역할은 국가주도의 일방적인 하향식으로 경

제계획의 목표를 설정하고 기업 투자대상 산업을 선정하여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었다(Rhee, 1994: chap. 1). 이러한 국가의 역할은 기업의 자발적인 동의와 협

력을 기반으로 하기보다는 정부시책에 대한 기업의 순응을 요구하는 규율메커니즘

(disciplinary mechanism)을7) 낳았다. 이는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지원이라는 유인

과, 정부정책에 반하는 기업행태에 대한 제재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반강제적으로 유

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냈다. 

이에 반하여 후기 발전국가의 발전역할은 정부-기업의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고 수

평적인 관계에서 기업의 투자를 특정산업에 직접적으로 끌어내기 보다는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고 협력해 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국가의 역할은 기업의 자발적

인 동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상호신뢰 속에서 정부와 기업의 협력관계를 형성시켰다. 

이는 기업에게 금융지원, 세제감면 등의 금융적 혜택을 주는 유인동기만을 가지고 기

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였다.8)

발전역할의 강도를 살펴보면, 기존 발전국가는 정부가 기업의 투자선택에 개입할 

때에 ‘차별적인 영역조작(discretionary field manipulation)’을 통해 산업별, 기업

별로 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예로, 1970년대 동안에 한국 발전국가의 특정 산

업에 대한 차별적인 육성뿐만 아니라 같은 산업에서도 특정기업들에 대한 차별적인 

금융지원은 고도 경제성장 시기의 일본과 프랑스, 그리고 다른 후발 발전국가들보다 

정부의 더 강한 개입(intervention)을 보여줬다(Rhee, 1994: chap. 2). 

이에 반하여 후기 발전국가는 ‘비차별적인 영역조작(non-discretionary field 

여건; 전략적인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적 지지(Kim, 2012a: 296-297). 또한 레비포르는 

기존의 발전국가 개념을 동아시아지역에만 국한하여 설정하지 말고, 지역기반을 확대하고. 

다양한 발전역할을 설명할 수 있는 발전국가의 세분화된 유형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Levi-Faur, 2012b: 4-11).

6) 한국 ‘후기 발전국가’에 대한 기존 연구검토에 대해. 박상영(2012)을 참조.

7) 양재진(2012)은 박정희 시대의 발전국가에서 수출주도 산업화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기

업에 대한 규율메커니즘 때문이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8) 김인영은 이명박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결정 및 집행을 후기 발전국가에서 일어난 발

전역할로 보고 분석한 결과, 이 정책이 정부부처 간의 갈등, 정치적 지지의 한계, 사회로부터

의 국가자율성의 한계, 기업에 대한 투자유인의 한계 등으로 성공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였

다. 이는 후기 발전국가에 와서 과거 발전국가의 역할 및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김인영, 2013: 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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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pulation)’을 통해 정부가 기업의 투자선택에 대한 차별적인 개입을 최소화하

여 정부의 영향력을 줄였다. 단지 국가가 첨단산업의 특정한 기술개발에서 협력네트

워크를 통해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정책수단을 가지고 해당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어 협력적인 관계를 맺는 연루(involvement)를 나타냈다(표 1 참조).

<표 1> 발전국가와 후기 발전국가의 발전역할 차이

구분 발전국가 후기 발전국가

정책이념 국가주도 발전역할 관민협조에 의한 발전역할

정부-기업관계
기업이 정부시책에 대해 순응하는 
수직적 관계

기업의 자발적인 동의와 협력을 기
반으로 하는 수평적 관계

정책수단 재정적 유인과 금융적 제재조치 재정적 유인

제도적 여건
중앙집권적인 국가제도 및 관치 금
융제도

주로, 정책네트워크

시장개입의 강도와
방식

산업별 및 기업별 차별적인 영역조
작으로 기업의 투자선택에 개입

기본적으로 산업별, 기업별 비차별
적인 영역조작하에서, 예외적으로 
첨단기술 개발에 자발적인 기업투자 
유도 및 정부-기업 협력관계

정부개입의 관행과 
관례

정부의 임의 재량권이 강함 정부의 임의 재량권이 제한적임

몇몇 학자들은 이러한 후기 발전국가의 발전역할과 관련된 제도의 변화를 분석하

는 개념을 개발하였다. 이 발전제도는 정책결정 및 집행을 위한 국가제도와, 정부와 

기업을 연결하는 정책네트워크를 주로 포함하였다. 첫째, 웨이스(Weiss)는 후기 발전

국가에서 발전국가의 해체가 아니라 상황변화에 맞게 변신하는 국가능력이 관건이라

고 강조하면서 정부와 기업 사이의 ‘관리되는 상호의존(governed 

interdependence)’이라는 개념을 개발하였다(Weiss, 1994; Weiss, 1998). 이 개

념은 후기 발전국가에서 일어나는 국가와 시장의 협력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둘째, 에

반스(Evans)는 ‘내재된 자율성(embedded autonomy)’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 개념은 후기 발전국가의 발전역할이 사회집단의 압력을 단순히 차단하는 것을 넘

어서서 정부와 시회집단의 협력을 선도하는 국가의 협력적 자율성을 의미하였다

(Evans, 1995). 셋째, 오리엔(ÓRiain)은 ‘발전네트워크 국가(developmental 

network state)’라는 개념을 만들었다(ÓRiain, 2000; ÓRianin, 2007). 이 개념은 

다국적 외국기업의 투자 속에서 정부와 기업 사이의 정책네트워크를 통한 관민협조를 

일어나게 하는 새로운 세부적인 국가유형을 드러내려 했다. 마지막으로, 블락(Block)



168  ｢정부학연구｣ 제22권 제3호(2016)

은 위의 오리엔이 개발한 발전네트워크 국가유형이 다른 국가에서도 가능한지를 살펴

보기 위해 칠레사례를 분석한 결과, 세부적으로 변형된 협력네트워크를 통해서 국가

가 새로운 발전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설명하였다(Negoita and Block, 2012).

이들 학자들은 세계화시대 속에서 기존 발전국가의 발전역할이 지속적으로 유지되

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후기 발전국가의 변화된 역할모델을 개념화시켰다. 그러나 이

들은 다음과 같은 이론적인 사항들을 놓치고 있었다. 첫째, 이들은 기존 발전국가의 

발전역할이 변하였고 이에 따른 발전제도가 변형되어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전체

적인 국가유형의 관점에서 볼 때에 발전역할만이 과연 여전히 후기 발전국가의 지배

적인 국가역할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둘째, 이 그룹은 기본적으로 발전국가의 발전역할과 규제역할을 구분하지 않고 규

제역할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을 시도하지 않았다. 이들은 발전국가의 발전역할에 정

부가 간섭하기 위한 기존 정부규제를 포함하여 이해하였다. 따라서 체리(Cherry)같

은 학자는 김대중정부 하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빅딜을 포함하는 기업 구조

조정을 전형적인 발전역할의 예로 보았다(Cherry, 2005: 331, 349). 그러나 정부의 

조정 및 지원 하에서 기업의 합병과 인수가 일어나는 ‘국가주도 기업구조조정’에서의 

국가역할은 발전역할이 아니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규제역할에 속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기업의 인수와 합병이 공정한 시장경쟁 속에서 일어나는 ‘시장주도 기업

구조조정’에서의 국가역할은 재규제역할에 해당된다. 웨이스는 규제자본주의 하에서 

후기 발전국가의 재규제역할이 증가한 것을 인정하지만 이에 대한 분석이 없었다

(Weiss, 2000: 32. 39). 마지막으로, 이러한 발전주의자 학자들은 후기 발전국가에

서 새롭게 등장하거나 증가하는 재규제역할이 어느 정도로 국가의 경제운영에서 중요

하고, 과거의 규제역할과 어떻게 다르고, 더 나아가서 후기 발전국가의 규제 역할 및 

제도가 미국과 같은 규제국가의 규제 역할 및 제도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이론적 검

토를 시도하지 않았다.

2. 재규제 역할 및 제도의 등장과 증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화에 따른 규제자본주의의 등장은 기존 국가유형에 

속하는 국가들에서 공정한 시장경쟁을 강화하는 재규제역할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규제제도의 변화를 가져왔다. 국가의 복지역할은 조세 수입과 지출을 통해 시장으로

부터의 산출을 재분배하는 데에 관심이 있는 반면에, 국가의 재규제역할은 시장의 공

정한 경쟁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기존 복지국가에서는 규제역할이 증가하여 왔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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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복지국가가 재정적자를 줄이고 경제효율성을 높이는 일련의 복지개혁 정책과 맞물

려 있다(Mabett, 2011: 215-218). 또한 미국이라는 기존 규제국가에서도 시장의 경

쟁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재규제역할을 증가시켜 왔다.

이는 정부가 기업활동에 간섭하는 기존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시키고, 공정한 시

장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재규제를 증가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선진자본주의 

국가들뿐만 아니라 개발도상 국가들은 시장자유화와 재규제의 흐름 속에서 독립규제

기관(Independent Regulatory Agencies: IRAs)을 설립하여 왔다(Humphreys 

and Simpson, 2008; Cheng and Hebenton, 2008; Gutierrez, 2003; 

Rodine-Hardy, 2013). 독립규제기관은 기존 정부부처 기관과 다르게 정치권으로부

터 영향과, 중앙부처의 행정적인 명령으로부터 독립적인 정책 결정과 집행을 하는 것

으로 되어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공정한 시장경쟁의 강화라는 정책이념(policy 

ideas)의 확산과 더불어서 국가의 재규제역할이 커지면서 일어났다(Rhee, 2016: 

157, n. 20).

예로, 통신시장의 자유화개혁이라는 정책이념의 전파는 통신산업을 관할하는 독립

적인 규제기관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왔다

(Dubash and Morgan, 2012: 270). 국제통신기구들과 전 세계적인 시장세력들은 

통신규제 영역에서 공정한 시장경쟁 강화라는 정책수렴을 가져온 핵심동력이었다고 

볼 수 있다(Rodine-Hardy, 2013: xv-12). 이러한 움직임은 기존 발전국가들로 하여

금 이들 자신의 다양한 기존 규제방식을 넘어서는 재규제역할을 수행하게 만들었다.

이와 같이 다른 한편으로‘후기 발전국가’는 세계화에 따른 규제자본주의 하에서 기

존 ‘발전국가 유형’에서 또 하나의 지배적인 국가역할로서 새로운 (재)규제역할이 등

장하고 증가하면서, 이를 제도화하는 ‘규제제도의 변화과정’에 있는 국가유형을 말한

다. 기존 발전국가 논쟁에서 세 부류의 학자들이 기존 ‘발전국가 유형’에서 규제 역할 

및 제도를  분석하였으나 이론적 오류를 범했다. 

첫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부 학자들은 기존의 발전국가가 규제국가로 변했다

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서 지배적인 국가역할이 발전역할에서 규제역할로 바뀌었다

는 것이다. 이들은 국가역할의 변화에 따라서 발전제도가 규제제도로 대체되었다고 

다음과 같이 보았다. 우선 정책 결정과 집행을 위한 정부부처 중심의 국가제도는 독립

적인 규제기관 중심의 국가제도로 변하였다. 과거처럼 중앙집권화된 정부조직이 아니

고 다수의 분산된 조직기구들이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였다. 한국의 경우에 중앙은

행과 금융감독위원회는 정치적, 행정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금융시장의 자율규제를 

가져왔다(Jayasuriya, 2005: 384-385; Jayasuriya, 2001: 110, 119; Piri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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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31, 35). 또한 규제자본주의 흐름 속에서 기존 발전국가는 시장에 간섭하고 개입

하는 기존의 정부규제를 줄이거나 철폐하고 대신에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도하는 적극

적인 재규제역할을 수행 하여 이에 맞는 시장제도를 설계하고 만들어왔다. 이는 특히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시장제도를 설립하여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

을 제고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발전국가가 규제국가로 변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발전국가의 새로운 변형된 발전역할과 발전제도의 변화를 인지하여 분석

하지 못하고 국가의 재규제 역할증가와  규제제도의 변화만을 분석하였다. 

둘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발전주의자 학자들 중에 한 그룹은 기존 발전국가 유

형이 민주화와 세계화 시대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국가의 기

존 발전역할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사례로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시장

구조조정에 정부의 개입 및 제도를 들었다. 또한 기존 발전국가에서 발전역할 및 발전

제도의 변화를 인지하여 분석한 학자들 중의 일부는 신자유주의 정책 속에서 나타난 

규제기관의 등장 및 재규제역할을 기존 발전국가에서 발전제도의 변화로 보았다

(Maman and Rosenhek, 2012: 352-354, 359-360).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발

전국가가 과거 행하였던 정부개입을 위한 규제역할 및 규제제도를 발전역할 및 발전

제도로 잘못 해석하고, 더욱이 정부개입을 위한 기존의 규제역할 및 규제제도와, 시장

자율규제를 위한 새로운 규제 역할 및 제도를 구별하여 비교분석하지 못하였다.

더 나아가서 ‘발전국가 유형’의 변화에 대한 논쟁에 참여한 학자들 중에서, 후기 발

전국가에서 새로운 규제역할 및 규제제도를 분석하는 대부분의 학자그룹은 두 가지 

점에서 이론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있었다. 첫째, 이들은 규제제도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공식제도의 변화만을 보고 규제국가의 등장을 알리거나 재규제 역할 및 

제도의 작동을 분석하였다. 기존 규제의 완화 및 철폐와 더불어서 국가의 재규제역할

이 증가하고 관련제도가 설립되었다고, 이러한 국가역할과 제도가 제도화 수준9)의 

관점에서 볼 때에 후기 발전국가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많

은 경우에 재규제를 위한 공식제도의 설립이 기존의 비공식 규제제도의 방해로 제대

로 작동하지 않았다. 둘째, 이들이 주장하는 후기 발전국가에서의 새로운 규제 역할과 

제도가 미국과 같은 규제국가나 유럽의 복지국가에서의 규제 역할 및 제도와 구체적

9) 제도화는 수평적인 측면에서 제도의 상호보완성(institutional complementarities)과 수직

적인 측면에서 제도의 영향력(구속력)에 의해 결정된다. 제도의 상호보완성은 “각 부분에서 

제도들 간의 상호 유기적인 연결을 통한 제도적 복합체(institutional complexes)를 이루어

서 제도화의 범위를 규정한다.” 제도의 영향력은 “각 부문에서 제도가 행위자에게 미치는 영

향의 정도를 말하며, 이를 통해 공식적 제도가 비공식적 제도로 심화되는 제도화의 수준을 규

정한다”(이종찬, 2014: 178, n.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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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즉 기존 국가유형별로 제도의 경로의존성은 국가의 새로운 규

제역할과 규제제도를 각기 다르게 형성시켰다. 

3. 규제제도 변화의 한계: 기존 비공식 제도의 방해와 정책혼란

시장주도 자본주의 바람이 전 세계적으로 불면서, 후기 발전국가는 정부의 개입이

나 간섭을 위한 정부규제를 완화내지 철폐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원래 정책목표로서 

의도한 만큼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이와 동시에 시장자율규제를 설정하는 규제자본주

의가 이러한 자본주의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등장하면서, 이러한 국가는 공정한 시

장경쟁을 강화하는 새로운 규제역할을 받아들여 새로운 규제제도를 정착시키는 과정

에서 시행착오를 거듭하여 왔다. 결국, 후기 발전국가는 규제역할 및 규제제도의 변화

과정에서 과거의 정부규제를 많이 잔존시키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재규제제도를 설

계 및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을 많은 경우에 실패하거나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일본과 프랑스와 같은 과거 발전국가뿐만 아니라 한국과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포함하는 후기 발전국가는 원래 의도한 데로 새로운 규제역할에 맞는 규제제도를 확

립하지 못하였다. 가장 중요한 장애물은 과거의 발전역할과 규제역할에서 보여줬던 

시장주도 경제운영에 대한 ‘관료의 저항(bureaucratic resistance)’과 국가개입을 

위한 정책이념(policy ideas)이었다.(Prado, 2012; Humphreys and Sympson, 

2008; Dubash and Morgan, 2012: 268, 270. 276, 275). 따라서 이러한 정책이

념을 공유하는 경제관료와 집권 정치세력을 포괄하는 정책결정자들은 시장주도 경쟁

체제를 위해 새롭게 설립된 국가제도와 정책네트워크에 국가개입을 위한 비공식 관례

와 관행을 계속 주입시켜 왔다. 특히 후기 발전국가에서는 경제주체들에게 익숙한 비

공식 시장제도 즉 부패 정실자본주의로 인한 불공정하거나 위법적인 관행이 공식적인 

시장자율규제를 위한 국가의 재규제 역할과 제도를 자주 무력화시켰다.

예로, 일본을 포함하는 아시아 국가들에서의 금융개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임의 재량권이 금융정책 과정 속에서 여전히 행사되었다(Walter, 2006). 즉 

관련 공식적인 국가제도와 금융제도의 변화가 비공식적이고 실질적인 관행을 바꾸어 

놓지 못했다. 라틴아메리카 사례에서는 세계화현상 이후에 신자유주의 개혁을 실천하

기 위해 많은 독립규제기관이 생겨났다. 이들 규제기관들은 정치적, 행정적 독립성을 

보장받는 법적 기반으로 설립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들은 실질적인 운영

에서 집권 정치세력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또한 기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관료들은 

‘국가의 시장개입’이라는 정책이념을 지속적으로 간직하면서 이들의 정책권력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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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넘겨주기를 꺼려했다(Jordana, 2011: 160, 162, 163; Prado, 2012: 302, 

306).

이와 같이 후기 발전국가로서 한국의 경우는 과거 발전국가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

과 마찬가지로 규제제도 변화의 한계를 보여줬다. 과거 한국 발전국가에서 시장에 간

섭하는 규제역할의 관행과 비공식 규제제도는 그 후에 한국의 후기 발전국가의 재규

제 역할 및 제도에 붙어 살아남아서 재규제를 위한 공식제도의 작동을 방해하여 왔다. 

이는 독립 규제기관의 정치화, 정부의 차별적인 시장개입, 그리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한 시장자율규제 제도에 대한 비공식시장의 반란 등을 가져왔다(Rhee, 2016: 

148-153). 한국 통신시장 구조조정의 사례를 보면, 대통령을 포함하는 행정부처가 

통신사업자 인가 및 통신사업자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한국 통신규제기관의 행정적 

독립성을 약화시켰고, 대기업과의 비공식 정책네트워크를 통해 기업투자의 허가 및 

결정에 개입하였다. 특히 한국 방송시장 인허가 과정에서 집권세력은 정치적 이익을 

앞세워서 유선방송사업의 인허가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더욱이 정부가 내놓

은 통신산업 재규제 정책은 공식 시장제도를 설립했으나, 불공정하거나 위법적인, 그

리고 부패를 동반하는 비공식 시장관례가 재규제를 통한 공정한 시장경쟁제도의 운영

을 지속적으로 빈번히 방해한 경우가 많았다.10)

더 나아가서 한국 정부는 정부규제를 일방적으로 마련하여 정부주도 산업구조조정

을 과거 발전국가에서 시행하여 왔다. 민주화와 세계화 이후에 후기 발전국가에서는 

한국 정책결정자들이 원칙적으로 시장자율 구조조정을 제시하지만 실질적으로 관민

협조형 산업구조조정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기업의 인수 및 합병에 대한 재규제를 통

한 시장주도 산업구조조정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산업구조조정은 정치적 리더십과 지

지의 부족, 정부부처간의 갈등, 규제위원회(금융위원회)의 독립성 약화, 민간기업의 

반발 등으로 시장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였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 정부는 조선, 해운, 건설, 철강에 대한 구조조정 계

획을 발표해 왔으나 기업퇴출이나 합병을 과감하게 실행하지 못하여 왔다. 최근 

2016년도 조선산업 구조조정 사례를 보면, 정부가 구조조정안을 직접 만들지 않고 

대신 조선사들의 연합체인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외부컨설팅 업체에 의뢰하여 만든 

구조조정안을 바탕으로 관민협조 산업구조조정을 하려고 했다. 이 안은 원래 대우조

선을 분할하거나 매각하고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2강 체제로 조선산업을 재편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우조선은 반발하였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

10) 예로, 공식적인 휴대폰 보조금 제도가 불공정하고 위법적인 유통구조 관행 때문에 혼란에 

빠지고 제대로 시장을 규제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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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위원회 등의 정부부처들은 정책갈등을 일으켰고, 그리고 집권 정치세력은 정치적 

책임을 다음 정권으로 미루었다. 결국 최종안은 대우조선을 생존시키는 기존 3강 체

제를 유지하면서 인력 및 시설 감축을 하는 것이었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정부주도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정부-민간협력 조선산업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기업의 통폐합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보았다. 이에 반하여 한국 정부는 구조조정안을 적극적으로 마

련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민간에 구조조정을 위임하지도 않은 어중간한 입장을 위

하면서 정책혼선을 가중시켰다(조선일보, 2016/10/11; 2016/10/13; 2016/1015; 

2016/10/27; 2016/11/01).

4. 규제 역할 및 제도의 다양성: 후기 발전국가와 규제국가의 비교

후기 발전국가에서의 규제 역할 및 제도는 미국과 같은 기존 규제국가에서의 규제 

역할 및 제도와 많이 달랐다. 국가들의 규제역할이 실제로 다르게 나타났고, 규제역할

의 작동방식도 차별화되었다.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한 재규제제도의 여건이 전체적으

로 수렴화되었지만 구체적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기존 국가유형별로 구체적인 제도의 

차이가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공식제도의 운영이 본래 의도한 데로 작동되지 않았

다는 것이다. 후기 발전국가는 재규제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고 이를 위한 공식 국가제

도와 시장제도를 설계하고 설립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존의 정부규제를 위해 만들어진 비공식 국가제도, 

비공식 정책네트워크, 그리고 비공식 시장제도로서의 관행 및 관례가 이러한 새로운 

규제제도를 다르게 정착시켰다. 실제로 새로운 재규제를 위한 공식 재규제제도의 설

계 및 설립이 원래 의도한 공정한 시장경쟁체제를 형성시키지 못한 경우가 많이 발생

하였다. 공식 재규제제도는 정책결정 및 집행을 위한 규제기관과 시장규제 제도를 포

함한다. 과거 발전국가에서 정부가 시장에 간섭하는 규제 관행과 관례가 공식 재규제

제도를 방해하였던 것이다.

예로, 기업 인수-합병을 통한 시장구조조정을 위한 규제제도가 국가별 규제정책 

이념(idea)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었다(Buch-Hansen, 2012: 104).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신자유주의적 담론을 기반으로 그야말로 공정한 시장경쟁체제를 우선

시하는 규제정책 이념을 가졌지만, 한국은 중상주의적인 담론을 밑바탕에 깔고 시장 

혹은 기업의 경쟁력을 우선시하는 규제정책 이념을 유지하여 왔다. 이러한 규제정책 

이념의 차이는 여전히 국가의 규제역할 및 공식-비공식 규제제도의 차이를 가져왔다. 

이러한 정책이념과 제반 제도적 여건은 정책결정자의 자율성, 자본부문 및 노동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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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력, 시장의 영향력 사이의 권력관계 속에서 결정되어졌다고 볼 수 있다. 영국

의 경우에서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시행한 이후로 정치적, 행정적으로 독립적인 경쟁

위원회라는 규제기관이 인수-합병에 대한 결정을 관련 시장규제제도에 따라 결정하

였다. 산업정책에 관여하는 타 정부부처가 더 이상 합병과정에 개입하지 못하였다

(Buch-Hansen, 2012: 111). 

반면에 한국의 경우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증가하고 강화되었지만, 과거

의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와 같은 산업정책과 관련된 정부부처들이 인수-합병에 대

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정책결정에 관여하여 왔다. 한국정부는 시장구조조정

을 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정부부처와 정책네트워크를 통해 과거의 관행을 유지하면서 

시장효율성에 따라 기업의 인수-합병을 조정하고 유도하였다(Rhee, 2016: 153). 

200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통신시장구조조정을 보면, 그 당시의 정보통신부는 기

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압력, 설득, 혹은 암묵적인 위협을 통해 SK텔레콤이 신세계통

신을 인수-합병하도록 설득하였고, 이후에 또한 KT(한국통신)의 소유와 경영을 지속

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두 회사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상대방 회사주식을 상호교환하

도록 하였다(전자신문, 2001/06/20; 2002/05/20; 2002/11/15). 후기 발전국가와 

다르게, 미국이라는 규제국가에서는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가 시장경쟁을 극대화시키는 통신시장 구조조정을 담당한 핵심 

규제기관이었다. 이 규제기관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이에 맞는 시장제

도를 변경하고 설립하는 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다. 특히 1996년의 통신법(the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 개정에 의거하여 변화된 통신시장제도는 공정

한 시장경쟁을 극대화시키는 재규제제도였다. 이러한 시장제도의 변화는 통신시장의 

모든 분야들을 완전경쟁에 노출시켜서 정보통신기술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Hundt, 2000: 25; Kennard, 1999: V-2; Zarkin and Zarkin, 2006: 

chap. 3, 74-75). 이와 같이 미국 규제국가에서는 시장제도의 조절에 의한 시장경쟁

을 최고조로 끌어 올렸다(그림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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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미국 규제국가의 통신시장에서 규제역할의 메커니즘

국가제도
 - 의회: 입법
 - 독립적인 규제기관(연방통신위원회): 규칙제정

시장제도: 재규제

기업의 투자결정

통신시장 구조조정

이에 반해 한국의 후기 발전국가에서는 정부부처가 통신사업자 선정 및 통신시장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결정과 집행의 과정에 개입해서 조정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통

신규제기관이 시장자율규제를 조정하는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관례와, 정부관료

의 임의재량권 행사로 나타나는 정부와 기업 간의 비공식 정책네트워크의 관행이 주

로 시장효율성을 위한 경쟁구도를 만들어냈다. 또한 미국 규제국가에서는 연방통신위

원회가 정치적 지지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시장자율 재규제제도를 입법과정이나 

규칙제정을 통해 변화시켰으나, 이에 반해 한국 후기 발전국가에서는 정부가 주도적

으로 정책을 바꾸고 이에 따라 규제제도를 변경시켰다(표 2 참조).

<표 2> 한국 ‘후기 발전국가’와 미국 ‘규제국가’의 규제 역할 및 제도 비교

구분 한국 후기 발전국가 미국 규제국가

규제역할의
목표

시장경쟁력 극대화 공정한 시장경쟁 극대화

중요한 
규제방식

국가주도 관민협조 방식 시장주도 방식

중요한 
규제제도

공식-비공식 국가제도
공식-비공식 정책네트워크

시장제도

규제제도의 
변화방식

정부주도 정책변화 및 제도변화
정치적 지지와 사회적 합의에 따라 독립적
인 규제기관이 시장제도를 변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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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금융산업 사례를 보면,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하였고, 금융자

유화의 제도적 여건으로서 금융정책 결정과 집행을 위한 국가제도와 금융제도의 개혁

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일어난 저축은행의 부

패와 비리는 국가의 과거 발전역할로 인한 부작용의 하나인 정실자본주의(crony 

capitalism)의 전형적인 관행이었다. 잘못된 금융관행은 도덕적 해이로 인한 비정상

적이고 위법적인 부실경영 및 금융행태, 그리고 은행과 금융감독원의 유착으로 인한 

금융감독의 실패 등이었다. 이러한 비공식 금융제도가 금융 규제제도의 개혁을 가로 

막았다(매경 Economy, 2012/05/16; 2012/05/23; 2012/07/03).

Ⅴ. 결론: 대안으로서 거버넌스 유형

지금까지 발전국가를 중심으로 한 국가유형 논쟁에 대한 문헌을 비판적으로 검토

한 결과, 지배적인 국가역할이 무엇이냐에 대한 논쟁은 전 세계적인 민주화와 세계화 

흐름 속에서 이론적이고 현실분석적인 유용성을 많이 상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

히 이러한 논쟁은 국가유형에 관계없이 실제 작동하고 있는 다양한 국가역할 및 관련

제도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이분법적인 논리를 전개시켜서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

만을 보는 우를 범하여 왔다. 많은 학자들이 국가의 발전역할과 규제역할을 명확히 구

분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연구결과에 대해 상호소통하지 못하였다.

첫째, 국가의 발전역할만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기존의 지배적인 발전역할과 발전

제도가 어떻게 다양하게 바뀌고, 또한 규제자본주의 하에서 새로운 규제역할과 규제

제도가 등장하고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분석하지 못하였다. 

둘째, 국가의 규제역할만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새로운 규제자본주의 등장에 너무 매

몰되어서 국가의 발전역할 및 발전제도의 변화를 보지 못하고, 또한 국가의 기존 규제

역할과 규제제도를 변화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간파하지 못하였다. 이들은 

규제제도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공식제도의 변화만을 보고 규제국가의 등장을 알리거

나 재규제 역할 및 제도의 작동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경우에 재규제를 

위한 공식제도의 설립이 기존의 비공식 규제제도의 방해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셋째, 후기 발전국가에서 기존 발전 역할과 제도가 다양하게 변화하였듯이, 새로운 규

제 역할과 제도가 미국과 같은 규제국가나 유럽의 복지국가에서의 규제 역할 및 제도

와 구체적으로 다르다. 기존 국가유형별로 제도의 경로의존성은 국가의 발전역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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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제도를 다르게 형성시켰듯이11) 국가의 새로운 규제 역할 및 제도를 각기 다르게 

형성시켰다. 마지막으로, 결국 후기 발전국가에서는 발전제도 및 규제제도가 정부와 

기업의 협력관계를 가져올 수 있고, 이는 기존 발전국가에서의 발전역할과 규제역할

을 기존의 제도적 여건 속에서 변화시키고 실현하는 메커니즘을 형성하였다

앞으로의 학문적인 탐구와 논쟁은 기존 발전국가를 비롯한 기존 규제국가의 변화

를 설명하기 위해 국가의 발전역할과 규제역할에 따라 자본주의 제도의 다양성을 분

석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12) 이 논문에서는 국가유형 논쟁의 대안으로서 국가주도

냐 시장주도냐 즉 ‘국가의 제도적 능력’과 ‘시장의 제도적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서 결

정되는 거버넌스 유형을 제시하려 한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거버넌스 개념은 과거 일

방적인 ‘국가주도 발전역할 및 규제역할’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관민협조 현상이 일

어나고, 국가제도 및 시장제도의 변화를 설명하려는 목적에서 개발되어졌다

(Levi-Faur, 2012: 7-14; Lobel, 2012: 66-69; Hardiman, 2012: 229). 거버넌스

는 공식 및 비공식 제도로 이루어지며 시장에서의 국가역할에 대한 정치적 관리방식

이다. 제도적 여건은 주로 국가제도, 정책네트워크, 시장제도로 이루어진다. 국가의 

제도적 능력과 시장의 제도적 영향력은 주로 이러한 제도적 배열에 의해 결정된다. 전

자는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거나, 시장에서 조정역할을 하거나, 그리고 시장과 협력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고, 후자는 시장이 스스로 공정한 시장경쟁을 극대화하는 자율규

제를 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국가역할에 따른 거버넌스의 유형은 기본적으로 국가능력과 시장영향력의 정도에 

따라 정해진다. 우선 국가의 경제정책 이념은 역사적으로 정치적 지지와 사회적 합의

를 바탕으로 형성된다. 이러한 정책이념은 국가의 발전역할에서 강한 국가능력과 약

한 시장영향력으로, 또한 약한 국가능력과 강한 시장영향력으로 각각 맺어지는 ‘국가

주도 발전거버넌스’ 유형과 ‘시장주도 발전거버너스’ 유형을 만들어낸다. 정책사고는 

국가의 규제역할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국가주도 규제거버넌스’ 유형과 ‘시장주도 

11) 블럭은 미국이라는 전형적인 규제국가에서도 국가의 발전역할과 발전제도가 비공개적으로 

형성되어 왔다고 주장하였다(Block, 2008: 170). 미국 국가의 역할과 능력은 시장원칙주

의에 충실한 전통적인 역할 및 제도적 여건 속에서 이루어진 그 나름대로의 간접적인 발전 

역할 및 제도를 마련하여 안보 및 첨단 산업기술을 개발하였다. 웨이스도 최근연구에서 국

가안보기술 관련분야에서 미국 국가의 발전 역할 및 제도를 분석하였다(Weiss, 2014).  

12) 이 논문에서는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복지역할을 제외하고 국가의 발전역할 및 규제역할에 

따라 자본주의 제도의 다양성을 유형화한다. 류석진은 한국 자본주의 모델의 방향이 세계경

제의 구조적 수렴화 속에서 기존 제도의 ‘경로의존성’과, 상황변화에 따른 기존 제도의 ‘상

호보완성’에 의해 설정될 것으로 보았다(류석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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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거버넌스’ 유형을 형성시킨다(표3 참조). 따라서 이러한 거버넌스 유형에 대한 연

구는 기존의 지배적인 국가역할에 상관없이 발전 역할 및 제도 그리고 규제 역할 및 

제도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다양한 자본주의 작동시스템을 설명할 수 있다. 

<표 3> 국가역할에 따른 거버넌스 유형

구분 시장의 강한 제도적 영향력 시장의 약한 제도적 영향력

국가의 강한 
제도적 능력

-후기 발전국가의 발전역할:
  국가주도 발전거버넌스
-후기 발전국가의 규제역할:
  국가주도 규제거버넌스

국가의 약한 
제도적 능력

-규제국가의 발전역할: 
  시장주도 발전거버넌스
-규제국가의 규제역할:
  시장주도 규제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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